
반려동물 11마리를 입양한 뒤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7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황성광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고양이, 강아지 11마리를 임시보호하거나 입양 받은 다음 단기간에 모두 죽음에 이

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반려동물 입양제도를 악용해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법행 수법과 사

체 처리 방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수사를 받던 

중에도 또다른 고양이를 추가로 인계 받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다수의 분양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으로 참작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를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윤성모 활동가는 “2심 선고에 앞서 피고인의 엄

벌을 촉구하는 수기 탄원서가 332건이나 접수되어 이례적 시민 참여 운동이 있었다”며 “본 판

결이 선례로 남아 동물 입양 범죄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개인 

간 반려동물 입양 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정부 차원에서 도입되어야 한다”

고 당부했다.

2025년 10월 20일(월) 18:00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매, 사진 있음)

담당 부서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

담당 : 윤성모 활동가 (070-4760-7283) 신주운 팀장 (070-4760-0711)

(동물권행동 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발표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개, 고양이 11마리 입양 후 학대한 20대 남성

1심의 집행유예 파기, 2심서 실형 선고되다!

2심 재판부 “원심 너무 가볍고 부당해”

피고인 안 모 씨 징역 1년 6개월 선고, 법정 구속



선고 공판이 열린 의정부지방법원(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사진자료 


